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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조지아대학교 칼빈슨 연구소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3. 훈련분야 : 공직 윤리

4. 훈련기간 : 2017년 7월 31일 ~ 201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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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개요

1. 기관개요

 ㅇ 훈련기관명 :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

                 (University of Georgia,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ㅇ 인터넷 웹주소 :  http://www.cviog.uga.edu

ㅇ 주소 : 

    1224 South Lumpkin St., Athens, GA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30602

    (미국) 706.542.0165

2. 기관소개

  - 설립목적

○ 1927년 조지아 대학(UGA)* 부설 연구기관(Instituion of public affairs) 으로 설립

 * 1785년 1월 27일에 조지아의회에 의해 설립, 총 17개 대학(schools and 

instituions), 총  인력구성 10,665명(faculty 3,060, Admin 4,475, Tech 3,130, 학

생 3,6574명(undergraduate 2,7961 graduate 8,623)

○ 주정부 및 시 정부에 대한 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훈련, 공동연구 등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자금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

○ 1983년 미해군,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한 Carl Vinson을 기리기  위해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으로 변경

○ 1998 International Center 출범. International Center는 한국, 중국, 케냐

등 10여개 국가의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의 방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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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 Service, Training and International center 등 3가지로 크게 구분

 -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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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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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연구

Ⅰ. 서론

   1. 낮은 국가청렴도

  지난 언론보도(이코노믹리뷰 2018.2.22. “한국 부패지수 54점으로 

OECD 하위권”)에 의하면 한국투명성기구(TI)는 2018년 2월 22일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세계 180개국 중

에 5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2위(53점)에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고 점수도 1점만 올랐다.

<그림1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6년 52위는 1995년 조사가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

였다. 우리나라는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과 2016∼2017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40위권을 유지했다.

<그림 1>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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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국가 2017 부패인식지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장 투명하다고 평가받은 곳은 뉴질랜드로, 89점을 받아 1

위를 차지했다. 

<표 1> OECD 국가 2017 부패인식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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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

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84점으로 공동 

6위, 홍콩이 77점으로 공동 13위, 일본이 73점으로 20위로 상위권을 차

지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

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한국은 9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 및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세계 10

대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10점만점에 4 ~ 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1)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World Youth day)을 기념하여 세계 36개의 나라를 대상으

로 15~29세의 젊은이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

고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림 2>는 젊은이들이 응답한 비율을 국가별로 나타내고 있는 그

림이다. 

최상위권에는 80%이상 응답한 스위스가 차지했고 10%대는 스위스

와 레바논이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20%대에 속한다는 사실위주의 

기사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신뢰성이 청소년까지도 매우 낮은 수

준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1) 조선일보, “15~29세 정부 신뢰하느냐 질문에…한국, OECD 중 최하위권” , 20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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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소년의 정부신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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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정부신뢰도로 효율성 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한눈에 보기 2017(Government 

at a Glance 2017)’ 자료를 보면 ‘정부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

에 2016년 기준 한국인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

균(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조사 대상 OECD 36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칠레(20%)와 그리스(13%)뿐이었

다. 4대강 사업, 세월호 침몰 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소통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데다 

소득불평등으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3> OECD 국가 국민들의 국가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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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참고로 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치는 24% 수준에 불과하여 정부의 효율적인 정

책목표 달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청렴도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한계

  - 이해충돌방지법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

여 공직자윤리법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산

하에 부패방지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의 구축과 전담기구가 설치되었음에도 좀처럼 부패가 

감소되지 않고,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의 관련 법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최근 논의된 

끝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

법)’을 제정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당초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었는데 그 사유는 

법적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부우리나라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나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

설하였다. 이어서 부정청탁 의 대가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거나 이해충

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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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년이 넘는 논의 끝에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유들을 보면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다거나 

이해충돌방지의 내용들은 법적 규율의 문제라기보다 윤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명예에 기초하여 자정되어야 할 문

제라고 하였다. 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의 문제는 공직윤리와 관

련되어 자율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자녀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친인척 유관기관에 채용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나 관여 등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 수행이나 권한 행사에 있어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

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해충돌방지의 문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다2). 

특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는 공무 수행에 있어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부정패문제는 한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적

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한 두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을 개정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윤리의식의 제고를 통하여 관행과 인

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구조와 기

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규범으로서「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지는 바, 미국이나 캐나

다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윤리의식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김상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이해충돌방지장치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2016. 

7. 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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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 위주의 우리나라 부패방지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되어 제도화 된다면 공직

윤리수준이 높아져 부정청탁방지법의 도입보다 훨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이 공직자에게도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공직수행과정에서 개

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직자 

윤리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을 중

심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

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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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

이해충돌방지는 공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익를 배제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인한 위법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함으로

써 공직 수행에 있어서 청렴성이나 진실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

한 것이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수행과정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적 이해관계

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적 장치는 공직수행에 있어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시 

하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해충돌방지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퇴임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전

직하거나, 민간영역의 전문가가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증

가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무를 수행하지않더라도 공무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주

어진 공무영역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

번해지고 있다.  

1. 민·관 협력의 증가 

세계화 등의 추세에 의하여 정부의 공적 직무가 개인, 회사 등 산

업이나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의 사적이익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져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직자의 공공의무인 공익간의 충돌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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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갈등이나 충돌상황은 최근에 협업행정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발전과 투명성에 위해를 가하고 잘못 관리되면 부패문제로 

대두되어진다3).

2. 민관 인적 교류의 확대

최근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공직으로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의 민간부분으로의 경

험도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퇴직후 

제2의 취업을 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

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민간경력채용만 보더라도 <표 2>에서 보

는 것처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방형직위에서 <그림 4> 연도별 개방형직위 외부임용률 변

화와 <표 3>연도별 개방형 직위 충원현황에서 외부 임용률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직위 대비 초기 8.5%에서 현재 28.9%로 많이 

3)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15), 99.

<표 2> 연도별 민간경력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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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도별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괄호 비율은 총 직위 대비.

구 분 고공단/과장급 총직위 충원직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2000 실․국장 130 65(50.0%) 54(41.5%) 11(8.5%) 11(8.5%) -

2001 실․국장 131 115(87.8%) 96(73.3%) 19(14.5%) 14(10.7%) 5(3.8%)

2002
계 139 118(84.9%) 95(68.3%) 23(16.5%) 18(12.9%) 5(3.6%)

실․국장 122 112(91.8%) 91(74.6%) 21(17.2%)

과장급 17 6(35.3%) 4(23.5%) 2(11.8%)

2003
계 142 124(87.3%) 87(61.3%) 37(26.1%) 33(23.2%) 4(2.8%)

실․국장 119 103(86.6%) 77(64.7%) 26(21.8%) 23(19.3%) 3(2.5%)

과장급 23 21(91.3%) 10(43.5%) 11(47.8%) 10(43.5%) 1(4.3%)

2004
계 154 136(88.3%) 75(48.7%) 61(39.6%) 53(34.4%) 8(5.2%)

실․국장 114 99(86.8%) 63(55.3%) 36(31.6%) 30(26.3%) 6(5.3%)

과장급 40 37(92.5%) 12(30.0%) 25(62.5%) 23(57.5%) 2(5.0%)

2005
계 156 146(93.6%) 79(50.6%) 67(42.9%) 60(38.5%) 7(4.5%)

실․국장 113 104(92.0%) 67(59.3%) 37(32.7%) 32(28.3%) 5(4.4%)

과장급 43 42(97.7%) 12(27.9%) 30(69.8%) 28(65.1%) 2(4.7%)

2006
계 207 167(80.7%) 95(45.9%) 72(34.8%) 58(28.0%) 14(6.8%)

고공단 164 125(76.2%) 81(49.4%) 44(26.8%) 32(19.5%) 12(7.3%)

과장급 43 42(97.7%) 14(32.6%) 28(65.1%) 26(60.5%) 2(4.7%)

2007
계 220 196(89.1%) 86(39.1%) 110(50.0%) 82(37.3%) 28(12.7%)

고공단 178 155(87.1%) 74(41.6%) 81(45.5%) 55(30.9%) 26(14.6%)

과장급 42 41(97.6%) 12(28.6%) 29(69.0%) 27(64.3%) 2(4.8%)

2008
계 188 136(72.3%) 64(34.0%) 72(38.3%) 55(29.3%) 17(9.0%)

고공단 162 112(69.1%) 53(32.7%) 59(36.4%) 43(26.5%) 16(9.9%)

과장급 26 24(92.3%) 11(42.3%) 13(50.0%) 12(46.2%) 1(3.8%)

2009
계 182 149(81.9%) 82(45.1%) 67(36.8%) 43(23.6%) 24(13.2%)

고공단 168 136(81.0%) 79(47.0%) 57(33.9%) 34(20.2%) 23(13.7%)

과장급 14 13(92.9%) 3(21.4%) 10(71.4%) 9(64.3%) 1(7.1%)

2010
계 198 157(79.3%) 86(43.4%) 71(35.9%) 37(18.7%) 34(17.2%)

고공단 167 141(84.4%) 77(46.1%) 64(38.3%) 33(19.8%) 31(18.6%)

과장급 31 16(51.6%) 9(29.0%) 7(22.6%) 4(12.9%) 3(9.7%)

2011
계 246 194(78.9%) 108(43.9%) 86(35.0%) 54(22.0%) 32(13.0%)

고공단 165 149(90.3%) 81(49.1%) 68(41.2%) 39(23.6%) 29(17.6%)

과장급 81 45(55.6%) 27(33.3%) 18(22.2%) 15(18.5%) 3(3.7%)

2012
계 311 235(75.6%) 147(47.3%) 88(28.3%) 57(18.3%) 31(10.0%)

고공단 175 161(92.0%) 95(54.3%) 66(37.7%) 37(21.1%) 29(16.6%)

과장급 136 74(54.4%) 52(38.2%) 22(16.2%) 20(14.7%) 2(1.5%)

2013
계 421 227(53.9%) 145(34.4%) 82(19.5%) 50(11.9%) 32(7.6%)

고공단 166 139(83.7%) 82(49.4%) 57(34.3%) 31(18.7%) 26(15.7%)

과장급 255 88(34.5%) 63(24.7%) 25(9.8%) 19(7.5%) 6(2.4%)

2014
계 430 288(67.0%) 193(44.9%) 95(22.1%) 64(14.9%) 31(7.2%)

고공단 166 143(86.1%) 87(52.4%) 56(33.7%) 33(19.9%) 23(13.9%)

과장급 264 145(54.9%) 106(40.2%) 39(14.8%) 31(11.7%) 8(3.0%)

2015
계 443 300(67.7%) 172(38.8%) 128(28.9%) 100(22.6%) 28(6.3%)

고공단 174 135(77.6%) 73(42.0%) 62(35.6%) 44(25.3%) 18(10.3%)

과장급 269 165(61.3%) 99(36.8%) 66(24.5%) 56(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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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임용 중 민간인 비율은 2000년 8.5%에  서 2005년 38.5%를 거

쳐 현재 22.6%에 이르고 있다. 충원직위 대비 외부 임용률로 살펴보

면, 2000년 16.9%에서 2015년 42.7%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또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도 또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되

어 공직수행에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인적 자원의 이동이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공직진출로 대중들로 환영을 받는 반면, 여전히 공정

한 직무수행의 어려움, 즉 민간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에 얻은 정보로 민간기업 부문에서 다른 

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있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정책결정과정이나 검토과정,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등 공직수행

과정에서 기밀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기업과 연계되어지면 상업적

으로 또다른 이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의사결정이

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4) 인사혁신처, 「개방형직위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명지대 정부혁신연구소(2016), 20

<그림 4> 연도별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률 변화



- 20 -

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식되어진다.5) 

이처럼 현대행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문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윤리제도만으로는 공직부패를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해충돌에 따른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은 앞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OECD, Post-Public Employment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OECD(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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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이해갈등 및 충돌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이해갈등이나 충돌의 정의문제는 처한 환경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복잡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직무에 따

라 해당 공무원에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

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해갈등상황에 대하여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

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1. 공직자의 공익 및 사익추구와 이해충돌6)

조직과 개인의 개별적 이익상황에 이해충돌 개념을 대비해 보면 그

림과 같이 나타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 조직의 경우에는 

공익과 조직의 이익으로 나누어져 각 지향하는 바에 따라 4가지 상황

이 나타난다. 

제1사분면은 조직은 공익을 추구하는 상황, 개인은 사익을 지향하

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이 나타난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직자

는 자신의 사익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공의 의무인 공익 사이에서 

역할 충돌이나 갈등을 겪게 되는데 공직자가 사익을 선택하는 행동이 

6)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242-245.

<그림 5> 조직과 개인의 이익지향과 행정윤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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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면 사회적 문제인 부패가 일어나며, 이해충돌 및 갈등 행위는 

부패문제가 나타나기 이전단계의 문제이거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제2사분면은 조직과 개인이 모두 불행하게도 사회적 선인 공익보다

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상황으로 구조적, 조직적 부패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공직윤리에서 가장 어렵고 고치기 곤란한 경우다. 

조직과 개인이 암묵적이든 협력적이든 부패를 심화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부패문제가 구조적으로 제도화가 이미 형성되어 조직은 개인의 

사익지향을 조장하고 부패유발자를 옹호해주지만,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따돌림을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암묵적 행위들이 

개인과 조직사이에 인식되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7) 말할 수 

있다. 

제3사분면은 공적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개인은 사회적 선인 공익을 

추구하지만, 조직의 지향은 자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의 상황특성과 유사하다. 조직에서는 자신의 이익

지향을 공익과 동일시하므로 개인과 조직간에 공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조직의 이익에 반하지

만 본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공익을 위하여 조직의 잘못된 점을 폭

로함으로써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지만, 조직은 기존

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개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사분면은 조직과 개인이 겪는 갈등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

로 모두 사회적 선인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으로 이상적인 공직윤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7)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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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자체의 이익보다는 우선적으

로 공익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과 조직간의 갈등상

황이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그림의 4분면 각각의 경우를 

이상적인 공직윤리 제4분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직윤리가 추진하는 

목표일 것이다.

 2. 이해충돌의 개념

(1) 이해 충돌관리 매뉴얼 

2012.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공직자는 공익 실현을 위해 청렴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자세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개인자격으로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직무수행에 부적절

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해충돌상황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

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합법성, 공명정대함, 공평함 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시장 기능, 자원의 배분 등을 왜곡할 수 있다.

(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안)  

위 입법예고안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8.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

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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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OECD(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0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여러접근법이 존재하지만 공적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적이익과 공익간의 갈등을 포함하는 상황(A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private-capacity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익 충돌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적 이해충돌

(actual conflict of interest)과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그리고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8)로 나눈

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적 이해충돌은 이익의 충돌상황이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 특정 시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외견상 이해충돌은 이익충돌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닌 상황을 의미하며, 잠재적 이해충

돌은 향후 이익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 충돌을 구분한다고 하여도 법으로 

이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적 이해충돌은 이미 이해충돌이 현실화됨으로 인하여 

공직부패가 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같은 잠재적 이해충돌은 

이미 법제화를 통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9). 

8)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5.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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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와의 구별10)

공직의 이해갈등 및 충돌문제와 부패문제가 가지는 공통점은 공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모두 공공의 선인 공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부패와 이해갈등 및 충돌의 두 개념을 뚜렷히 구별하는 것

은 어렵다. 통상 국제적으로 개념짓고 있는 부패에 대한 정의는 “개

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OECD(2003)가 제시하고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는 “공직자의 업

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인 공적 의무와 사익간의 갈등”으로 내리고 있

다. 또한 개별학자에 따라서는 이해충돌 자체행위를 부패로 동일시하

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은 진행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로 이해된

다. 부패문제는 이미 발생하여 공무원의 사익추구로 공익이 사실상 손

상되었지만, 이해갈등이나 충돌은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

하여 공적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기회를 갖는 아직은 현실화되

지 않는 갈등11)이며, 이해충돌 상황은 그 자체로는 부패가 아니다. 

둘째, 행위자의 의도 혹은 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이해

갈등 및 충돌상황은 행위자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부패

문제는 통상적으로 행위자가 자각하거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 나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해갈등 및 충돌 상황은 공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9) 김상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이해충돌방지장치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2016. 

7. 14.), 11.

10)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243.

11)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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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제의 대응차원에서 이해갈등 및 충돌문제는 사후적 기능보

다는 사전에 예방기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부패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

한 경우에 처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이해갈등 및 충돌문제는 이해갈등 

행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책임을 지우는 법적인 접근법과 더불어 행위

의 정당했는가 하는 윤리적인 접근법을 같이 하여 경계가 불분명하지

만, 부패문제는 손상된 공익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해 실제 법적 인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12). 

12)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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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이해충돌방지 현황

1. 현행 제도 및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규정을 보면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

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

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

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해충돌 방지 의무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의무)의 규정은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다.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충돌방지노력의 의무, 제2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하는 공익우선의 직무수행, 제3항은 공직자의 공직을 이

용한 부정한 특혜 금지 및 정보사용금지, 제4항은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의무 등 이해충돌방지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

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

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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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심사 제도13)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대상자인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직계존비

속)의 재산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

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

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

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ethicsIntro/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

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

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

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전문개정 2009.2.3.]

<그림 6> 재산심사의 업무처리 절차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ethics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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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식백지신탁제도14)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Blind Trust)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고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4) 선물 신고 제도15)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으로부터 받은 일

정가액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여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1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 연차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 37.

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 연차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 40.

<그림 7> 주식백지신탁심사의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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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이 해당 되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관보에 고

시된 공직 유관단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대상자가 된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 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

(5)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1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이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 형성을 차단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 연차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 45.

<그림 8>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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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

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할 수 있다.

(6) 퇴직 공직자의 취급업무제한 및 행위제한17)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는 모든 공무원 또는 공

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사기업체등 간의 이해충돌 방지, 부패행위 예방 

등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1.7.29. 법 개정으로 신

설한 제도이다.

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 연차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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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재

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일정업무”라 

함)에 대해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는 것과 등록의무자 중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

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

안 취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급

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행위제한제도는 퇴직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소속기관

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

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모든 공직자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에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

관에 대해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

를 일정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직위

를 이용한 재산취득의 제한,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갈등 및 충돌방지법의 원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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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과 공개의 내용이 많은 부분

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등록에 관한 처벌규정도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윤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

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가 중요하지만,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공직자

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행위측면에

서 중요시되어야 할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18). 

18) 윤태범, “공직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방안”, 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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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윤리법 연혁19)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규정을 보면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

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

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

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체

계적으로 발전되고 보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 연차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17), 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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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주요 이해충돌 방지 제도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공직

윤리 및 반부패제도의 특징은 조직과 임무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법무부 감찰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미국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hics, OGE), 

특별심사청(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특별조사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국세청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 

Internal Revenue Sevice)  등 다양한 기관이 공직 부패와 공직 윤리와 

관련된 수사, 감찰,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연방정부윤리청

미국연방정부의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산하의 공직자들의 이

해갈등 및 충돌 방지를 위한 대표적 기관은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다.  1978년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의해 설치될 당시에는 미 연방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소속된 기관이었으나 1989년이후 독립기관으

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20)

(1) 설립 목적과 권한(Mission and Responsibilities)

정부윤리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윤리프로그램의 감독과 전반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mission of th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is to 

provide overall leadership and oversight of the executive branch 

ethics program designed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20) 배충환, “미국 반부패 제도 및 법규 연구”, 해외연수공무원 논문(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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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부윤리청 조직도21) 

미국정부윤리청은 연방소속의 행정기관(Executive Agency) 소속 공

무원들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관련된 운영기준과 원칙에 대

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

며, 기관의 장(Director)은 5년동안 재임한다. 

<표 4> 정부윤리청의 조직별 업무내용

구분 주요 기능

Program Counsel 

Division

- OGE 인사관리 총괄

- OGE이해관계자 및 고객 관리

-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재산등록 전산시스템 등)

- 각 기관 윤리담당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 각 기관의 윤리담당자 교육

- OGE 내부 법률 지원, 예산, 성과, 감사, 입법업무 등

General Counsel & 

legal Policy Division

- 각 기관의 공직윤리프로그램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관리

- 일선기관에 대해 정부 공직윤리에 대한 해석 제공

-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대통령 및 상원에 조언 제공

Compliance Division

- 각 기관 공직윤리프로그램 점검 및 필요시 경고 조치

- 각 기관 공직윤리프로그램 평가 및 상원인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재산등록 관리

Internal Division

- OGE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관리

- 인적자원기능 감독

- 구매 및 계약 업무, 자산관리 및 기타 행정조치

21) Office of Government Ethics, 2018-2022 Strategic Plan, Office of Government Ethics(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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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기관과의 관계

직접적인 조사권이나 집행권을 갖지 않고 윤리프로그램이나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사전적인 예방을 중요시하는 미국 공직윤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정부윤리청과 연방행정기관, 부패방지

기관과의 관계22)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행정부서에 산재한 5,000여명의 윤리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면서  잠재된 이해충돌의 확인과 해결을 돕고 있다. 미 연방정

부는 130여 개에 이르는 행정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약 

4500명의 윤리담당관이 있으며,

 이들이 270만명에 이르는 연방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

직윤리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은 공직윤리프

로그램 체계도이다. 

22) Office of Government Ethics, 2018-2022 Strategic Plan, Office of Government Ethics(2018), 2.

<그림 10> 연방 행정기관, 부패방지기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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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법률의 내용

(1) 뇌물공여 및 이해 갈등 및 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23)

미국의 이해충돌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은 ‘뇌물공여 및 이해 갈등 

및 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이다. 

이 법률제정을 통하여 개별 규정에 흩어져 있던 이해충돌 및 갈등 방

지 규정들을 집대성하게 되었다.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걸쳐서 

연방정부 소속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무원들의 재정적 이익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뉴욕의 

당시 변호사협회는 낡고 오래된 윤리규정들과 불명확한 윤리지침들 때

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도 하였다. 

23) 윤태범, “공직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방안”, 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2004.

<그림 11> 윤리교육프로그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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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보고자료에서는 중요한 윤리규정들을 개선․보완하여 미국 연

방행정기관의 윤리쳬계를 점검하고 선물증여나 공직이외에서의 고용문

제 등 새로운 윤리지침과 규정들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1962년 10월,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뇌물공여 및 이해충돌에 관

한 법률”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케네디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로 알려진 이 법안은 

1960년 뉴욕 변호사협회의 권고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현재 U.S.C. 

Code Title 18 Chapter 11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되었다. 

uscode/title18/part1/chapt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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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받지 않은 보상(U.S.C. § 203)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가 당사

자가 되거나 직접적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안에 관련하

여 대리행위를 하므로써 보상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하거나 장래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상하는 자는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이면 되고 반드시 구체

적이고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상원의원이 투자

자를 만나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회사에 대한 정부계약을 받아내도

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이 특정된 것은 아

니지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점을 볼 때 직무행위와 관

련한 보상은 공무원이 뇌물죄와 달리 부패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

고 허가받지 않은 보상을 수수하면 동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24).

24)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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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후 특정활동 금지(U.S.C. § 207)

퇴직한 공무원이 과거 자신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

고 있는 정부 계약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

무원이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회전문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207조는 모든 연방공무원이 퇴직전 직접 관여한 

사안으로 퇴직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구적 금지, 퇴직 전 1년이내에 

업무 소관일 경우에는 2년간 금지하는 등 차별적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고위 행정정부 공무원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1년 이내에 근

무했던 기관의 직원과 접촉행위를 금지하며, 최고위 행정부 공무원들은 2년간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금지한다. 

다만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화로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25)

25)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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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는 공무원, 피고용인 등 연방정부의 

직원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파트너, 등이 근무하는 기관 및 단체와 경

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안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특정사안은 구체적인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고려, 결정, 조치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의 순수한 절차적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6).

26)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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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외 소득금지 규정

미국 연방법률법전 209조는 연방정부의 직원들이 공무로 제공한 서

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외 다른 외부로부터 받는 소득을 금지한다. 형사

벌인 뇌물죄와 달리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정규적인 보수이외의 소득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공된 공무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

다27). 

바. 처벌

허가받지 아니한 보상행위(203조), 퇴직후 활동금지사항 위반(207

조),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외 소득금지 규정(209

조)위반의 처벌은 악의적인 경우에는 5년이하, 보통의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7)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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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장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5만달러 이내에서 또는 수수, 

약속된 보상금중 높은 액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28).

(2) 미국정부윤리법

동법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이

후에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 지미 카터 대

통령은 새로운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만들었다. 

이 정부윤리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미 정부윤리청이라는 기구

의 설치, 공직자의 외부 수입 및 겸직에 대한 포괄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

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윤리법의 주요목차이다. 

28)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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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공개 공개제도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29)

  a.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공무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모든 연방공무원이 공개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일반직 보수표상의 G-15등급 이상의 직위(a position 

classified above GS–15 of the General Schedule)에 있는 공무원만이 

재산공개의무를 지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 인

준을 거쳐 임명되는 고위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목록을 정

부윤리청에 보고한다. 

29) 행정안전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2009),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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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G-15등급 이상의 공무원 그

리고 연방법원의 판사 등도 해당된다. 재산공개의무자가 자신의 자산

내용을 신고하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b. 보고서의 내용

  - 재산공개 및 등록 범위

o 소득과 재산

o 재산의 거래

o 선물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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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채 등

o 신탁(Trus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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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2>는 신규로 임용된 공직자의 재산신고 서식이며, 

<그림 13>은 INTEGRITY로서 미국 정부윤리청에 의해 고안된 전자적 

재산등록, 공개시스템인에 의해 개인은 등록하고, 관리된다.

  

<그림 12> 신규자 재산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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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NTEGRITY

c. 재산 공개의 방법 및 절차

정부윤리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방법은 신청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 사본으로 신청을 접수한 후 15이내에 제공하며, 공개시기는 

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6년이다.

재산등록시기는 후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와 동년 5월15일중 

나중에 오는 기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보고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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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보고서의 심사

정부윤리청 및 각 관계기관의 장은 재산등록보고서 접수후 60일 이

내에 서류검토후 심사자의 견해 등을 명시하고 서명한다. 

재산을 심사할 때 세부적인 항목별로 ‘이해충돌 분석(conflict of 

interest analysis)’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재산심사 가이드라인은   

공개 대상인 공직외부의 취업, 법률회사, 투자와 연금 등 각 재산의 세

부 항목별로 이해갈등 내지는 충돌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을 제

시한다30). 

개인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해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날짜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e. 이해충돌의 해소방안31)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본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득외의 수입이나, 외부선

물, 채무의 변제 등 재상상의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 또는 법령의 규정에서 

금지된 내용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즉 재산등록이나 공개가 

공직자의 이해갈등 및 충돌상황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30)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15), 88.

31)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15),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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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윤리서약(ethics 

agreement), 직무의 제척(disqualification) 또는 기피(recusal), 형사상 면책 

및 예외 규정의 적용, 재배치(reassignment), 자산 매각(divestiture) 또는 사

임(resignation), 신탁(qualified trusts), 제3자 평가(third-party evaluations) 방

식이 있다32).

(가) 윤리서약

윤리규정이나 행동지침에 따라 이해갈등 및 충돌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정부윤리청, 해당기관의 윤리 담당공무원, 의회의 상

원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해갈등 및 충돌상황의 해결을 위한 윤리서약

을 하여야 한다. 

(나) 직무 기피나 제척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대표적 방법은 문제를 야기하는 공무수행과정에서 배

제하는 것이다. 최근 미 정부윤리청은 각 기관에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

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

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이해충돌에 대한 처벌 면책 및 제외규정의 적용

이해충돌 및 갈등상황에 관하여 처벌규정은 네가지의 책임면제나 제외 규

정을 가지고 있다.  

32)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15), 86.

(1):
공무수행과정의 영향을 주지 않은 특수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책임면제

(2): 공무수행과정에 영향을 주기에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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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근 등 재배치

공무수행과정상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산상의 이익과 이해충돌 상황의 책임

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업무상 재배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직무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 사임 또는 자산 매각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재산

상의 이익을 유발하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다. 하지만, 해

당 공직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직위를 유지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직무수행의 정당성이나 

능력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나 직무의 배제나 부서이동등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윤리담당기관에서는 해당 공

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 

(바) 신탁 

미국 정부윤리법에 의하면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상황을 피하기 위하

여 수탁 및 관련 공직자와의 한정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신탁등이 제시되어 

있다.  

판단되거나 매우 작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정부윤리청이 

내리는 적용을 제외함

(3):
직무수행하는 필요함이 이해충돌이나 갈등보다 더 중요시될 

때 위원회가 해당 공직자에게 행해지는 책임면제

(4): 특정한 지역의 원주민인 공직자에게 대한 규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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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허위 재산등록에 대한 처벌

미국 법무부장관은 재산의 등록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개인이 알면

서 등록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

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50,000를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인사처분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외 소득 및 취업 제한

의원을 포함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수행외에 다른 

외부 소득이나 외부취업이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15등급 이상의 봉급

을 받는 직위이상의 공직자는 업무외의 소득이 연봉의 15%를 넘어서

는 안되며, 연설, 참석, 논문기고 등의 대가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01조 제a항, 제b항). 

이러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모든 연방행정기관의  관료 및 공직자의 이해갈등을 방

지하기 위한 행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감독’을 임무로 하는 미연방정

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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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많은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

용, 의회 조사, 법무부 조사 등 고위직의 낮은 윤리의식이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 윤리적 논쟁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새로운 공직윤리관련 법률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통상분야에서 공무수행했던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미국과 이해충돌상황이 있는 외국의 정부를 위하여 취업하는 등의 윤

리문제들이 일어났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관련 개혁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를 설치하고 의회와의 긴 토론과정을 거쳐

서 “윤리개혁법”에 서명하게 되었다33). 

1989년에 제정된 윤리개혁법은 1978년에 제정된 정부윤리법과 함께 

공무원 부패방지의 귀감이라 할 만큼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무

원의 퇴직후 취업 및 활동 제한은 물론, 공직자 재산공개 및 업무의 소

득의 제한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정부윤리

법과 중복되고 있다34).

33) 윤태범, “공직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방안”, 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2004), 9-10.

34)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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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개혁법 (Ethics  Reform Act of 1989)

제1장 퇴직 후 취업제한(Post Employment Restriction on the Executive 

and Legislation Branches)

제2장 공직자 재산 공개(Financial Disclosure of Federal Personnel)

제3장 선물 및 출장(Gift and Travel)

제4장 연방규정 제18장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5장 그 외 윤리개혁(Other Ethics Reform)

제6장 외부활동 제한 및 사례금 배제(Limitation on Outside Employment 

and Elimination of Honoraria)

제7장 행정과 보상에 관한 시민위원회(Citizens’ Commission on 

Public Service and Compensastion)

제8장 하원 규칙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The Rul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9장 관련 상원의원에 대한 제한(Regulation Relating to the Senate)

제10장 의회의 입법 권한(Rulemaking Power of the Congress)

제11장 보수와 사례금 조정(Pay and Honoraria Adjustment)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1) 퇴직후 취업제한

   제1편은 행정부 및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 후 취

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미 연방법률 제18편 제207조에 대한 개정 법

률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어떤 타인 등을 위하

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① 미국 정부가 일방 당사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② 공무원 본인이 재직 당

시 직접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구히 미 연방정부 또는 

35) 배충환, “미국 반부패 제도 및 법규 연구”, 해외연수공무원 논문(2006),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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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특별지역구 정부의 각 부처, 기관, 법원 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또 같은 경우에 해당 사안이 공무원 본인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자

신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는 2년간 위의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다. 

   또 의회의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 가

운데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 등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취급하였으며, 그 정보가 공개 금지되었다는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를 대리, 보조 또는 조언할 수 없

다.

   이 밖에도 일반직 급여표의 17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등 일정

한 조언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은 공무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는 

등의 최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사례금 및 선물수수 제한

누구든지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 사례금을 받아서

는 아니되며, 타인이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의로 자선기관에 

기부한 사례금은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

지 않으나 이경우에도 사례금은 2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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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1989년 정부윤리법개혁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에서 각 기관별로 제정된 윤리강령을 행정부 

전 공무원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

라 정부윤리청(OGE)는 1992년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하여 1993년 2월3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동 강령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미 연방규정(5 C.F.R. Part 2635)으로서 

위반 시에는 형사소추, 벌금,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효력을 지닌다. 미

국 행정부 공직자윤리강령은 공직의 기본의무, 선물,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돌, 

공무수행의 공정성, 외부취업, 직위남용, 외부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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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직자 윤리강령의 목차36)

3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관련 해외입법례(I)-미국, 영국」, 국민권익위원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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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적 이해의 충돌(subpart D-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공직자의 기본의무로서 14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은 양

심적인 의무의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subpart D에 정리되

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에게 예측할 수 있고,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

록 하였다. 

재정적 이해의 충돌과 관련된 주요 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① 직접적이고 예측가능한 효과 :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재정적 이

해관계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접적 효과를 가질 것이며, 

당장 미치지 않더라도 적용되며, 잠재적 충돌을 야기하는 공적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 

있는 업무임을 알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자식, 일반적 파트너, 공직자가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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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이나 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공직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

로 간주한다.

  ③ 특정한 문제 : 특정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는 고려, 

의사결정, 혹은 행동을 의미한다.

  ④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 개인적이라 함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참여자에 대한 감독자 혹은 부하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는 이해관계 직무에 참여할 수 

없다. 

(2) 공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subpart E-Impartiality in Performing 

Duties)

공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

직자는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impartiality)의 상실을 회피하기 위하

여 적절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공정성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특정한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

즉 공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

돌이 발생하거나 혹은 직무상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가 이와 같은 공정성의 상실 가능성을 인지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37)

 

37) 윤태범, “공직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방안”, 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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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38)

미국의 경우,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윤리법과 공

무원 윤리강령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

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정부윤리법에서는 업무외 소득의 제한과 업무외 취업제한을 규정하

고 있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서는 외부 취업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각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외부 취업

외부 취업의 추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데, 정부에 재직하면서 민간기업으로 나갈려고 하는 공직자에게 적용

된다. 

즉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문제

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미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고

용관계를 추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자격의 

박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이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직무

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관계를 추구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에 대한 참여가 

박탈 및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 공직자는 해당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업무 배분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

차를 밟아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를 거쳐서 조직으로부터 업무 및 직무에 참

여가 허용되지 않는 한 공직자는 자신의 미래에의 고용 예정 혹은 추

38) 윤태범, “공직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방안”, 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20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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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관련하여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

로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나. 외부활동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외부활동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윤리강

령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의 외부 취업, 외부 활동 및 개인적인 재정

상의 채무(outside employment, outside activities and pers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employees)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상을 받는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외부 활동(uncompensated as well as to compensated outside 

activities)에도 적용된다. 외부활동 및 취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

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공직자의 공식적인 직무와 충돌하는 외부 취업 또는 다른 외부 활동 금지

(the prohibition on outside employment or any other outside activity 

that conflicts with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2) 외부 취업과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을 위한 소속기관 고유의 요구사항(any 

agency-specific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

(3)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인과 그 밖의 비경력직 공직자의 외부 소득 수령 제한

(the limitations on receipt of outside earned income by certai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other non-career employees)

(4)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유급 또는 무급의 활동에 대한 제한(the limitations 

on paid and unpaid service as an expert witness)

(5) 전문가 단체 참여 제한(the limitations on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유급 또는 무급의 강의, 강연 및 기고 제한(the limitations on paid and 

unpaid teaching, speaking, and writing)

(7) 기금 모금 활동 제한(the limitations on fundrai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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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캐나다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캐나다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해온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

지수(CPI)순위에서 10위권이내의 상위 국가로서 투명하고 청렴도가 높

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 행위

유형과 처벌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전체적

인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체 조직에 적용되는 윤리규범, 즉 강령을 정

하여 2중의 윤리강화체계를 갖추고 있다39).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개관

하면 다음과 같은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1.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40)(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캐나다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간의 충돌을 예

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국가조직은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

회가 있다. 

임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법을 하원의원을 대상으로는 이

39) 김현희, 「캐나다의 공직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27.

40) 김현희, 「캐나다의 공직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84-89.

<표 5> 캐나다의 부패방지관련 법령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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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돌강령을 집행한다( The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provides independent, rigorous and consistent 

direction and advice to Members of Parliament and federal public 

office holders, conducts investigations and, where necessary, makes 

use of appropriate sanctions in order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1) 공공등록시스템 관리

먼저, 이해충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 정보를 등록 및 공

개하는 공공등록시스템(Public Registry)을 관리한다. <그림 15>는 동 위

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대상자의 정보 공개내용을 공공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화면내용이다. 

(2) 이해충돌관리 비밀 조언

다음으로는 동 위원회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 이해충돌법과 이해

충돌강령을 준수하는 비밀 자문을 한다(Providing confidential advice to 

public office holders and elected Members of Parliament about how to 

comply with the Act and the Code.) 대상자들과 정기적인 상호관계 교

류를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의무를 상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41) http://ciec-ccie.parl.gc.ca/EN/AboutUs/WhoWeAre/Pages/OrganizationalChart.aspx

<그림 14>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조직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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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례) 공공등록시스템 공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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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검토 및 요약보고서 작성 및 공개

다음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 및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산, 부채, 외부활동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검토한다(Reviewing their 

confidential reports, on matters such as assets, liabilities and 

activities). 이들 정보를 검토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

하여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산, 부채, 외부활

동에 관한 요약정보를 작성한다(Making information available). 대상자

는 이 요약정보에 서명하며 공공등록물로 보관한다. 이해충돌법과 이

해충돌강령이 공개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림 16>과 같이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공직자, 하원의원, 언론, 일반 같이 나누어진다. 

42) http://ciec-ccie.parl.gc.ca/EN/InformationFor/Pages/default.aspx

<그림 16> 대상자별 공개정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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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적 조사권한

동 위원회는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

자 및 국회의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nvestigating possible contraventions). 연방항소법원의 결정(A March 

2009 Federal Court of Appeal decision)은 일반 국민은 조사권한과 관

련하여 권한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사 결정은 사법적인 판

단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

기타 국회에 보고를 한다(Reporting to Parliament). 동 위원회 위원

장은 이해충돌법이 정하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캐나다 연방의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의 주요 내용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06년 연방책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  의하면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갈등규정(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Public Office Holders)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명문규정으로 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500여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공직자에게 적용된

다. 주요 내용은 <그림 18>과 같다. 

43)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The 2017-2018 Annual Report,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2018), 5.

<그림 17> 캐나다 이해충돌법 적용대상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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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법 제4조에 의하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 또는 다른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부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의무를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이해충돌 및 

갈등상황이라고 한다(제4조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public 

office holder is in a conflict of interest when he or she exercises an 

official power, duty or function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to 

further his or her private interests or those of his or her relatives or 

friends or to improperly further another person’s private interests). 

이해충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익이 존재하고, 둘째, 사익이 존재

한다는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어야 하며, 셋째, 사익이 공적인 직무수

행에 사익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

다44). 

(2)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들

 가. 일반의무(제4조, General duty)

이해충돌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공무원은 이해충돌 및 

갈등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Every public office holder shall arrange his or her private affairs 

in a manner that will prevent the public office holder from be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이러한 공직자의 준수의무는 공직자의 임명조

건이다. 

 나. 의사결정 제한(Decision-making)

이해충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의사결

정시 자신이 이해충돌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아는 

44) 김현희, 「캐나다의 공직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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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참여하면 안된다.(6 (1) No public office 

holder shall make a decision or participate in making a decision 

related to the exercise of an official power, duty or function if the 

public office holder knows or reasonably should know that, in the 

making of the decision, he or she would be in a conflict of interest.). 

 다. 특혜제공 금지(Preferential treatment)

공직자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나 조직에게 특혜

를 주어서는 아니된다(7 No public office holder shall, in the exercise 

of an official power, duty or function,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person or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first-mentioned person or 

organization).

 라. 내부사용 정보 금지(Insider Information)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위에서 획득되어진 내부정보를 자신

의 사익이나 타인의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8 No public office holder shall use information that is 

obtained in his or her position as a public office holder and that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to further or seek to further the public 

office holder’s private interests or those of the public office 

holder’s relatives or friends or to improperly further or to seek to 

improperly further another person’s private interests).

 마.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Influence)

공직자는 자신의 사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

용해서는 아니된다.(9 No public office holder shall use his or her 

position as a public office holder to seek to influence a dec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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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erson so as to further the public office holder’s private 

interests or those of the public office holder’s relatives or friends or 

to improperly further another person’s private interests).

바. 외부고용의 계획 및 제안 회피의무(Offers of outside 

employment)

공직자는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부고용의 계획이나 제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10 No public office holder shall 

allow himself or herself to be influenced in the exercise of an official 

power, duty or function by plans for, or offers of, outside 

employment).

사. 계약 등 체결금지(Contracting)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그의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 배

우자, 형제 또는 부모, 파트너, 자녀 등과 고용관계 및 계약체결을 하

여서는 안된다.(14 (1) No public office holder who otherwise has the 

authority shall,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powers, duties 

and functions, enter into a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his or her spouse, common-law partner, child, sibling or parent.)

(3) 이해충돌방지 규정 준수조치(compliance measures)

캐나다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공직자가 이를 관리하는 기법, 준수조치(Compliance Measures)에 관하

여 규정한다. 이해충돌법은 기피(회피), 비밀공개, 공개시고, 처분의무 

등 다양한 유형을 정하고 있다. 

 가. 회피 의무(Duty to re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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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법 제21조에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직자가 자신이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문제에 관

한 논의, 의사결정, 토론, 표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것을 회피하여

야 한다고 규정한다(21 A public office holder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any discussion, decision, debate or vote on any matter in 

respect of which he or she would be in a conflict of interest).

 나. 보고대상공직자의 재산의 비밀공개(Confidential Disclosure)

이해충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고대상 공직자는 공직자로 

임명된 60일 이내에 비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2 (1) A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shall, within 6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he 

or she is appointed as a public office holder, provide a confidential 

report to the Commissioner). 모든 자산에 대한 상세내역과 추정가치 

등을 보고서에 기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겸직제안/수락 신고(Disclosure of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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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겸직의 제안을 받은 

날 또는 수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4 (1) 

A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shall disclose in writing to the 

Commissioner within seven days all firm offers of outside 

employment). 

라. 공개신고(Public Declaration)

이해충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고대상 공직자는 이해충돌상

황에서의 회피, 자산, 만 달러 이상의 채무, 외부활동, 출장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마. 처분의무(Divestment)

이해충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고대상 공직자의 경우 통제

된  자산(Controlled Assets, 자산의 가치가 정부의 결정, 정책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거래를 통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27 (1) a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shall, within 12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캐나다 이해충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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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or she is appointed as a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divest each 

of his or her controlled assets by doing one of the following: (a) 

selling it in an arm’s-length transaction; or(b) placing it in a blind 

trus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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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부에서 퇴직한 후 민간에 취업(Post-employment)하는 것은 영리

사기업체에 고용되기 위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

거나 로비스트가 되어 전 부처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업무수

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해충돌의 한 

유형이다. 

1. 미국

 미국은 과거 공직자들이 많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

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공적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과 

병존하는 상황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법률을 체

계화시키고 제도화해 오고 있다. 공직자 퇴직후 취업에 관한 기준도 

취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퇴직 공직자의 특수한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제한이라는 체계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퇴직하기전에 

구직활동 역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

재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1) 공직 퇴직전 행위제한 제도(5 CFR 2635.604 - Recusal while 

seeking employment)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공직자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현재 구직활동중인 경우 이해충돌방지규정에 따라 일정

한 업무수행상 제한이 된다. 즉 구직활동하면서 업무회피가 필요하다.

 가. 구직활동중인 경우의 업무수행 제한

미국연방법전 이해충돌방지규정 18 U.S.C. 제208조.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acts affecting a personal financial 

interest)의 규정을 보면 제(b)항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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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누구든지  향후 취업과 관련하여 협상 중

에 있거나 합의를 한 사람이나 조직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사안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 편의 제

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충돌상황이라고 보아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나. 자격제한의 통지(Notofication) 및 문서화(Documentation)

또한 해당 공직자가 관련 업무수행중에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 업무 책임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감독

자에게 기관의 업무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공직자가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에는 특정 업무수행이 제한됨

을 기록하고, 윤리담당 공무원에게 서명된 통지서면을 제출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직활동 자격제한 요건으로 해당공직자가 구체적

인 구직협상한 경우, 예상되는 고용주가 해당 공직자와 고용에 관하

여 접촉을 하고 해당 공직자는 거절이외의 대응을 한 경우 또는 단

순 구직지원이외의 목적으로 접촉을 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일정

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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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에서 퇴직후 행위제한

연방정부의 공직자는 정부에서 퇴직한 이후 이해충돌방지 대상이 

되어 전직 공무원은 퇴직후 행위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가. 대리행위 및 접촉, 지원 제한 

a. 특정사안의 대리행위에 대한 영구적 제한

행정부 공직자들은 퇴직 후 어떤 타인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일방 당사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 본인이 재직 당시 직접 실질적으로 관여

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구히 미 연방정부 또는 워싱턴 특별지역구 정부

의 각 부처, 기관, 법원 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

촉할 수 없다.

b. 공적 책임아래 특정사안에 대한 2년간 제한

공직자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본인의 업무범위 내에 있었음을 인지

하였거나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년간  당해 사안의 인물들과  

고의적 정보교환 또는 접촉 등 교류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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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원과 자문에 대한 1년 제한

   또 의회의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 가

운데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취급하였

으며, 그 정보가 공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는 퇴직 후 1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

자를 대리, 보조 또는 조언할 수 없다.

 d. 기타 제한

   이 밖에도 일반직 급여표의 17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등 일정

한 조언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은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은 공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는 등의 최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2년간 

모든 행정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로비활동을 금지하는 등 

별도의 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e. 예외사항 

퇴직한 공직자가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화인 경

우에 그 절차가 해당기관에서 수긍할만한 것인 경우 등 일정한 예외조

항이 있다. 또한 법원에서 증언하는 행위도 허용되지반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전문가 증언을 할 수 없고 미국 

정부만을 위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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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리서약(Ethics Pledge)제도45)

행정명령 공직자 윤리의무(Executive Order)의 규정에 따라 2009년

부터 지명직 공무원의 윤리서약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며, 최근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정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을 발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은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가 2008년 취임 첫날 발효

한 행정명령에서 공직자가 퇴임 후 2년간 로비를 금지시킨 것을 "불충

분하다"고 판단해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

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평생 할 수 없도록 윤리규정

을 강화한 것이다. 

45) 인사혁신처, 「행위제한제도 해외사례 파악 및 제도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4), 106-107.

오바마정부의 윤리서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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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윤리서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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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대통령 및 부통령에 의해 임명된 모든  풀타임 경력력 임명직 공무

원 , 비경력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공무원(Schedule C)을 포함한다. 단 

고위외무공무원과 제복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서약내용

   a. 나는 공직을 떠난 직후 5년 동안 내가 소속했던 기관에 로비

행위를 하지 않는다. 

   b. 나는 공직을 떠날 때 연방법전 제18권 제207조 제c항에서 정

하고 있는 퇴직후 전임 행정기관의 종사자와 의사소통에 대한 제한규

정을 준수한다. 

   c. 나는 또한 행정부의 임기내에는 공무원 또는 비경력직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로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d. 나는 미국 정부에서 퇴직한 이후 언제나 외국정부를 대표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e. 나는 재임기간동안 등록된 로비스트나 관련 조직으로부터 선

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f. 나는 임명된이후 2년동안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전 고용주나 

(b) “Appointee” means every full-time, non-career Presidential or Vice-Presidential 

appointee, non-career appointee in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r other SES-type 

system), and appointee to a position that has been excepted from the competitive 

service by reason of being of a confidential or policymaking character (Schedule C 

and other positions excepted under comparable criteria) in an executive agency. I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Senior Foreign Service or 

solely as a uniformed service commissioned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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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g. 나는 공직 임명전 2년동안 등록된 로비스트인 경우 로비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2년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h. 나는 내가 수행한 어떠한 고용결정도 후보자의 자격, 능력, 

경력에 기반을 둔 것임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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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리서약 준수현황

연방정부의 행정기관(백악관, 부통령실)은 2015년 일년 동안 953명

의 풀타임, 비경력직 임명직 공무원을 보고하였다. 이중 서명이 필요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인원은 890명이며, 889명이 윤리서약서

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정부윤리청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490, 2015)에 따르면 윤리서약 준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풀타임, 비경력직 임명직 공무원 현황

2. 지명직 유형에 따른 윤리서약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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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캐나다 이해충돌법 PART 3에서 퇴직후 취업에 관하여 모든 퇴직공

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보고대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46)으로 

나누고 있다. 

46)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The 2017-2018 Annual Report,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2018), 6.

<그림 19>  이해충돌법의 퇴직후 취업 적용대상 현황

3. 2015년 윤리서약에 서명을 요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

4. 2015년 제2항 면제를 받은 지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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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33조에서 모든 퇴직 공직자는 전 공직

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퇴직공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어떤 유형의 절차, 거래, 협상,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없으며, 

또한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객, 사업파트너, 고용주에 대

하여 자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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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한 보고대상 공직자의 행위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에서 퇴임일로부터 1년 

동안 직접 다룬 중요하고 공식적인 거래를 맺은 단체와 서비스계약을 

맺거나 이사회 임원으로서 임명을 수락하거나 고용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퇴직 직전 1년동안 직접 다루었던 중요한 공식적인 거래를 맺

은 개인이나 단체를 보수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대표할 수 없다. 전

직 장차관에 대한 제한은 퇴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퇴직한 보고대상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로비법 제5조 제1항 제a호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해

충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98 -



- 99 -

V. 한국의 공직자윤리 제도의 개선방안

 

1.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서약의 도입

가. 문제점

현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이해충돌상황의 방지에 관한 추상적으로 

포괄규정만 하고 있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이 없다. 

또한 공무원 선서의 내용을 보더라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져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

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

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

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

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

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

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전문개정 2009. 2. 3.]



- 10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
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
히 선서합니다.

나. 개선방안

먼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인

식하고 실천하는 자발적인 윤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익

을 해하는 이해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약제도를 도입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일정한 공무원에게 윤리 서약

문을 받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 노력과 이의 위반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이해관계

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임을 내용을 한다. 

앞으로 공무원 선서내용에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같이 하도록 한 방

법도 좋을 것이다. 

 2. 이해충돌회피 의무를 국가공무원법상 주요 의무로 규정

  (1)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 취임시 선서의무를 비롯하여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 의무, 청렴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공무원의 의무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다. 



- 101 -

 

 (2)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 

비된 법･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주요한 

공무원의 의무로 새로 규정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또한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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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충돌 회피 수단의 체계화

  (1) 현황

공직자 윤리법은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된 주식에 대해 직무의 관

여를 금지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공직자 본인의 직무대행조치와 직무관

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2) 개선방안

미국 연방법전이나 캐나다의 이해충돌법에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성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워 정상적인 직

무수행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해충돌의 해소방안으로 제척이나 직무

회피수단을 활용해 왔다.

법령상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 

공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면하게 되는 회피가 있다.

직무회의 방식으로는 공동 직무수행자 지정,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가능하며, 

직무회피의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 자체 기관의 처분에 따라 업무수

행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직무회피수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

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합리적 개선과 행위제한의 강화47)

  (1) 현황 

47) 인사혁신처,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15), 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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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은 

퇴직공무원의 이해충돌의 원천적 방지의 차원에서 퇴직후 3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

업제한제도 위주의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를 금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충

적으로 행위제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적 기본권의 취지상 이해충돌의 여지로 공정한 직무수

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하

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의 직업선택

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퇴직후 일률적인 취업제한은 하지 않지만 

다양한 행위제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행 취업제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민간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건부 취업승인제의 도입

공직자윤리법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되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

는다는 조건을 달아 취업승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퇴직자에게 서약을 받고 취업기관 및 전 소속기관에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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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공직자의 접촉 제한 강화

장기적으로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이 퇴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접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제수단을 둔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부당한 영향력 행

사를 목적으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5. 재산등록 및 공개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1)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재산

의 심사만을 규정하고, 허위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

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재산등록의 성실여부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산증

가만을 심사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의 신뢰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재산심사에 이해충돌 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즉, 공직자의 직무가 등록재산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각 기관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조

치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은 재산처분,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처분, 당사자의 직위변경, 직무 참여 일

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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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해충돌 회피 및 방지제도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용하는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인식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동안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문제발생후 임시응변

으로 대응하는 사후처방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는 일회성

으로 끝나고 성과를 내지도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논의는 청렴도와 윤

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성격과 더불어 제도적인 방법을 강

조하는 방안이다. 즉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알리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공무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많은 체계적

인 보완 작업과 사례를 축적한 미국, 캐나다의 경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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